
(예. 11월 2일에 개강한 주 5일 4주 과정에서 수업시간 1/2선인 11월 13일 해당 강좌 수업시간 개시 이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는 수업 기간 1/2이 지난 것으로 학습비를 

반환하지 않습니다. ) 

(예. 11월 2일에 개강한 주 3일 12주 과정에서 5주차 시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는 그달의 학습비의 2/3의 해당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를 합산하여 반환합니다.)


